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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P 준수 확인서란 무엇인가?

퍼클로로에틸렌 (퍼크)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사업자들은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환경보호 요건을 준수한다는 확인서를 9월 15일까지 환경보호부 (MassDEP: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 패키지에는 ERP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서와 동봉한 안내 자료들은 ERP 확인서를 사업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DEP는 제출기한인 9월 15일 이전에 이 자료들을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은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들을 갖추고 요건에 따라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요건을 준수할 수 있으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확인서 패키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RP 면제 확인서(Non-Applicability Statement):  이 문서는 ERP 프로그램의 적용이 면제된 사업장인 경우 MassDEP에 제출하는 확인서입니다. 이 서식은 확인서 패키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서식의 문항들은 준수 확인서 서식 내에 섹션 B – 변경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매년 제출하는 ERP 준수 확인서 (Compliance Certification):  이 서식은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비 관련 사항 – 사업장의 식별 정보와 우편물 수령지 주소, 및 책임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변경 사항 – (과거의 확인서 패키지에서 ERP 예외 확인서를 이 섹션이 대신합니다).   사업장에서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드라이클리닝에 퍼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동전 작동식 드라이클리닝 기계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박스에 체크한 후 다른 내용의 기재는 생략하고 확인 선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준수 사항 – 귀하의 사업장이 과련 환경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항들이며 대부분 “네” 또는 “아니오”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확인 선서 – 사업장의 소유주 또는 지정된 특정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 추가의 준수 확인 서식:  귀하의 사업장이 확인서 작성 시 현재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준수계획서(Return to Compliance Plan)를 작성합니다. 유출 또는 누출 요약 신고서(Spill or Release Report Summary)는 과거 1 년 기간 중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유출이나 누출이 발생하였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ERP 드라이클리닝 사업자용 준수 확인 작업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업서는 http://www.mass.gov/dep/service/online/erpforms.htm#dc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담당자 폴 레일리에게 전화 617-556-1097로 요청하십시오.
2.
나에게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가?
이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드라이클리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기는 하나 조건에 따라 ERP 준수 확인서를 매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너 준수 확인서의 섹션 B – 변경 사항을 작성하여 ERP 준수 확인서를 전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변경 사항 섹션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자의 ERP 프로그램 준수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확인 선서(섹션 E)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섹션 C의 모든 준수 사항 문항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된 서식은 MassDEP에 제출하십시오. 변경 사항 섹션에 관한 의문이 있으시면 작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만약 귀하께서 신규 사업장의 소유주이거나 기존 사업장의 신규 소유주인 경우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수 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폴 레일리에게 paul.reilly@state.ma.us 또는 전화 617-556-1097로 문의하십시오.

3.
ERP 준수 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매년 작성된 ERP 준수 확인서는 9월 15일까지 온라인 또는 아래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MADEP - ERP - DC

P.O. Box 120-165

Boston, MA 02112-0165

4.
ERP 준수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 작업서를 읽고 귀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 요건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십시오. 

2. 동봉한 서식의 모든 문항에 답을 기재하십시오. 서식에는 해당 문항에 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작업서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섹션 8 ERP 준수 확인서의 작성 요령(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모든 문항들의 답을 기재한 후에는 확인 선서에 서명하십시오.
4. 작성 요령의 끝 부분에 있는 작성 완료 체크리스트(Completeness Checklist)를 작성하여 모든 필요한 서식들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완성된 패키지 전체의 사본을 사업자용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6. 확인서를 MassDEP로 제출하십시오.
5. ERP 준수 확인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ERP준수 확인서는 드라이클리닝 사업장에 요구되는 공기오염 관리, 산업폐수 관리, 및 위험폐기물 관리 기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업서에는 이 기준들에 대한 설명과 이를 준수하는 요령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 ERP 준수 확인서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무엇인가?

사업장에 따라서는 ERP 준수 확인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정부, 연방 정부 또는 지역의 환경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이 준수 확인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주 정부의 요건들 중에는 드라이클리닝 이외의 산업활동에 적용되는 공기오염 관리, 산업폐수 관리, 및 위험폐기물 관리 기준 또는 다음과 같은 기타의 규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독극물 사용 감소법(Toxics Use Reduction Act)
에 따른 보고 및 계획, 급수시설 상호연결(water supply cross connection)
, 지하수 취수허가(ground water withdrawal permit)
, 습지 및 수로 보호 요건(wetlands and waterways protection requirements)
, 및 위험폐기물 현장 제거 요건(hazardous waste site clean up requirements)
.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귀하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적용 대상 및 준수 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들을 DEP에 전화 (617) 292-5500로 문의하십시오. 

7. 준수 보증 년수수료율은?
참고: 확인서 제출 시에는 수표를 동봉하지 마십시오. 준수 보증 수수료의 청구서는 매년 초에 발송됩니다.
준수 보증 수수료는 확인 인증의 유효화 및 규제에 대한 MassDEP의 감시, 준수 및 시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ERP 준수 수수료는 공기오염 관리, 산업폐수 관리 및 위험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드라이클리닝 영업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MassDEP 프로그램 준수 수수료들을 모두 대신합니다. 이 ERP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총 금액은 결과적으로 절약됩니다. ERP에서 커버하는 산업 프로세스에는 산업폐수의 오수로 연결과 위험폐기물의 재생 허가, 산업폐수 저장 탱크, 산업폐수 처리 시스템 및 드라이클리닝 공기요염 관리 계획의 승인 부분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즉, 이 허기들의 갱신과 계획의 승인에 소요되는 신청수수료와 관련 준수 보증 년수수료 $100 - $1200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클리너의 준수 수수료:
$250

8. ERP 준수 확인서의 작성 요령
섹션 A:
설비 관련 사항
이 섹션에는 업체의 명칭, 우편물 수신지와 청구소 수신지 주소 (다른 경우), 담당자, 정규 근무시간 환산 직원 수(FTE), 및 MassDEP가 귀 사업장에 부여한 사업장 식별 번호 (설비 ID)를 기재합니다.  
섹션 B:
변경 사항
이 섹션은 별도의 면제 확인서 서식을 대신합니다. 사업 내용의 다음 중 한 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 섹션에 기재하십시오: 1. 드라이클리닝 폐쇄 (현장에서 드라이클리닝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2. 퍼크 사용 대신 탄화수소 또는 웨트클리닝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 동전 작동식 드라이클리닝 기계만 운영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박스에 체크한 후 변경 일자를 기재하고 신규 클리닝 방법의 해당 난에 체크하십시오.  
변경 사항 섹션에서 어느 박스이든지 체크한 경우에는 섹션 C 준수 사항의 문항들은 답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10 페이지의 확인 선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여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섹션 C:
준수 사항
이 문항들은 귀하의 사업장에 관한 정보와 귀하의 사업장이 적용되는 기준과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MassDEP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서에는 각 문항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의 서식에서는 “Help icon”(도움말 아이콘)이 있어 각 문항에 관련된 환경 요건들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DEP는 각 문항에 답변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서를 참고 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대부분의 문항들은 특정 요건이나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네” 또는 “아니오” 형식을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하는 현재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 사항마다 준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ERP 준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사업장이 환경 보호 요건을 항상 준수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제 조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준수 확인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모든 기준들에 대한 준수가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준수 계획서는 확인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시정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예들 들면, 오염방지 장치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확인서 작성 현재 필요한 부품이 없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염방지 장치가 일정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섹션 D:
기타 기재 사항
이 섹션에는 확인서에 추가하여야 할 별도의 특기 사항, 설명 또는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섹션 E:
확인 선서
확인 선서는 다음 사실들을 서약합니다:
· 확인서를 검토하였다는 것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지 않다는 것 

· 사업장이 향후 일년 간 환경보호 요건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는 것 

· 허위 사실을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 선서는 서명권자에 의해서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유주 또는 특정 고위 간부). 확인 선서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권자의 유형은 서명 난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서명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해당 난에 기재하고 날짜를 명기한 후 자신에 해당하는 서명권자의 유형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확인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할 수 있으려면 서식에 열거되어 있는 직위들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준수 계획서 (Return to Compliance Plan)
확인서 작성 현재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이 서식에는 위반한 기준의 내용,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계획, 및 요건을 준수하게 되는 예상일자를 묻는 기재 난들이 있습니다. 확인서에서 문항에 대한 답변이 준수 계획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은 각 항목 별로 별도의 준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복사하여 작성하고 ERP 준수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유출 또는 누출 요약 신고서 (Spill or Release Report Summary)
이 서식에는 유출이나 누출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무엇이 유출 또는 누출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그 사실을 MassDEP에 신고하였는지를 기재합니다. 이 서식은 보고 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의 유출이나 오염방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하나 이상의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복사하여 작성하고 ERP 준수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작성 완료 체크리스트 (Completeness Checklist)
ERP 준수 확인서를 MassDEP에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모든 기재 내용에 포함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 준수에 관한 모든 문항들에 답변하였습니까 (단, 답변을 생략하도록 명시된 문항들은 제외)?

· 어떻게 답변하여야 하는지 불확실한 경우 작업서를 참고하였습니까?
· 필요한 모든 준수 계획서들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까?
· 필요한 모든 유출 또는 누출 요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까?
· 적법한 서명권자가 확인 선서를 읽고 숙지하였으며 서명하였습니까? 

· ERP 준수 확인서와 첨부 서류 일체의 사본 한 부를 보관합니까?
1 연방 정부의 CERCLA 또는 EPCRA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화학물질을 년간 10,000 파운드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독극물 사용 감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Chemical MSDSs에는 특정 화학물질이 이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폐수가 급수 라인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 방지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급수 상호 연결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현장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여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습지나 간석지 내 또는 인접한 곳에서 건설을 하거나 Chapter 91에 의거한 간석지 라이센스(Tideland License)를 취득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습지 및 수로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5 사업장 내에서 위험폐기물이나 위험 화학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위험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험폐기물 현장 제거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available in alternate format. Call Donald M. Gomes, ADA Coordinator at 617-556-1057. TDD# 1-866-539-7622 or 1-617-574-6868. 

MassDEP on the World Wide Web:  http://www.mass.gov/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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